
 

『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 이용 약관 』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20년 5월 21일 

2. 개정내용 : 면책조항 문구 수정  

제 17 조 (은행의 책임과 면책) 

① (생략)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카드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카드 부

정사용(기망행위 포함)의 경우 

2. 카드 등록정보, 이용정보의 유출 및 카드의 

부주의한 관리 등 회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3. 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제 3 자 임의

보관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4. 회원의 가족을 포함한 지인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5. 카드 비밀번호를 회원이 자의적으로 제 3

자에게 알려준 경우 

6. 회원이 카드 비밀번호를 합리적으로 위장

시키거나 그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카드와 함께 카드 비

밀번호를 분실, 도난 당한 경우 

7. 회원이 해외 CD•ATM 기에서 카드 사용 

후 가져가지 않은 경우 등 회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한 경우 

8. 카드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은행

과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카드고객센터 포함)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거

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은행은 아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

다. 

1. 회원의 부정확한 정보제공 

2. 은행의 합리적인 통제권 범위 밖에서 일어

나는 사건 

3. 해외 CD• ATM 기에서의 카드 인식 거부 

또는 인식 불능 

4. 정부나 국가의 법률, 규제법규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은행이 취하는 조치 

5. 이 약관에서 특히 제외되거나 제한된 일체

의 사항 

제 17 조  책임 

① (현행과 동일)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  카드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카드 부정사

용(기망행위 포함)의 경우 

2. 카드 등록정보, 이용정보의 유출 및 카드의 부

주의한 관리 등 회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3. 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제 3 자 임의보관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4. 회원의 가족을 포함한 지인에 의한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5. 카드 비밀번호를 회원이 자의적으로 제 3 자에

게 알려준 경우 

6. 회원이 카드 비밀번호를 합리적으로 위장시키

거나 그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지 않아 카드와 함께 카드 비밀번호를 분

실, 도난 당한 경우 

7. 회원이 해외 CD•ATM 기에서 카드 사용 후 가

져가지 않은 경우 등 회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

실한 경우 

8. 카드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은행과 마

스터카드프리페이드(카드고객센터 포함) 및 수사

기관 등 관련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

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은행은 아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

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부정확한 정보제공 

2. 은행의 합리적인 통제권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3. 해외 CD• ATM 기에서의 카드 인식 거부 또는 

인식 불능 

4. 정부나 국가의 법률, 규제법규 또는 법원의 명

령에 따라 은행이 취하는 조치 

5. 이 약관에서 특히 제외되거나 제한된 일체의 

사항 

 

면책조항 문구 수정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적용  


